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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내습, 돌발홍수, 국지성 집중호우, 산사태 및 연안지역 침수 등이 발

생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화·산업화와 함께 이전에 안전했던 지

역이 새로운 재해 취약지역으로 변화되면서 인적·경제적 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여름철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실태와 피해 양상을 고찰하였으며 인명피해 사례 검토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

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방안을 구조적 대책과 비구적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돌발홍수, 국지성 집중호우, 자연재해 취약지역, 구조적 대책, 비구조적 대책

ABSTRACT Due to the recent climate change impact, natural disasters occur due to sea surface rising, typhoon attacks, flash

floods, local heavy rainfalls, landslides, and coastal area erosion, continuing to cause human and property damage. These

impacts, coupled with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ctivities, are turning the previously safe areas into disaster-vul-

nerable areas, increasing human and economic damage. This paper aimed to prepare measures designed to minimize human dam-

age in natural disaster vulnerable parts of South Korea in summer. Toward that end, how vulnerable areas were managed

and what the damage was like were studied. Also, cases of human damage and statistics there of were reviewed and ana-

lyzed, relevant problems were derived, and thus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measures designed to minimize human dam-

age were presented.

KEYWORDS flash flood, local heavy storm, natural disaster vulnerable area, structural measure, nonstructural measure

1. 서 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어 계절별, 지역별 기상조건의

편차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6~9월에 연강수량의 2/3가

집중됨에 따라 재해 유발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전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인해 대부

분의 하천이 유로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해서 단시간의 집

중호우에도 일시에 많은 유량이 빠른 유속으로 흐르므로

하천 범람과 붕괴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으며, 대부분의 지

반이 화강암과 편마암이므로 산사태 유발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바다의 만조 시기와 집중호

우가 일치할 경우 역류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홍수에

대한 피해 잠재력이 크다(소방방재청, 2006).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 폭우 등의 기상

이변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1975

년에서 2005년 사이 약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2,317,395

명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하였고, 이 중 82%는 대규모 재

해 (10,000명이상의 사망자 발생)에 의해 희생되었으며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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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에 있어 기후 관련 재해발생 건수가 지질학적 재해발

생건수 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홍수, 국지성 집중호우, 산사태, 연안

지역의 침수피해 등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도시화 및 이에 따른 환경파괴 등으로 이전에 안

전했던 지역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기상재해 위험

지역으로 변화되면서 인적 및 경제적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도은 등 3인, 2008).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지역을 찾

아내어 인명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취약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전상수 등 2인(2008)은 부

산지역의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행정구역별, 시설물별

에 따른 재산피해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시설물 및 환경의

위험도를 산정된 위험지수에 따라 판정하여 부산지역의

재해 취약지를 분석하였다. 손태석 등 4인(2010) 연구에서는

부산시 대표 도시하천인 온천천을 대상으로 미국환경보호

청(EPA)에 의해 개발된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SWMM)을 온천천 유역에 적용하여 소유역을 나누고 주

요 토출구를 구분한 후 소유역의 대표 우수관을 선정하여

강우에 의한 도시하천 내수 침수 위험 취약성을 분석하였

다. 이민우 등 3인(2013)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유형별 홍

수피해와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홍수피해 특성을 구분하고

이를 고려한 지역별 홍수피해 취약성을 평가 할 수 있는

홍수피해 취약성 지수(Flood Damage Vulnerability Index;

FDVI)를 제안하였다. 박무종 등 4인(2013) 연구에서는 도시

홍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지대 지역, 통수능력 부

족 관거 유출곡선 지수 등에 대한 각 인자 값의 순위의 평

균을 순위로 산정하여 산술적인 도시홍수 취약성 평가와

등가중치를 적용한 Promethee의 도수홍수 취약성 평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약성과 취약성 평가

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여름철 자연재해 취약

지역의 유형을 살펴본 후 이 지역에서 종종 발생 가능한

인명피해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시간적 범위로는 지난 1992-2012년간에 여름철에

발생하는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한정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병행

하였는데, 문헌조사에서는 자연재해의 취약성에 대한 고

찰을 토대로 자연재해 취약지역 지정현황과 관리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사례조사로는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인명피

해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구조적·비구조적 요

인으로 도출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2. 자연재해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실태

2.1 재해 취약성과 자연재해 취약지역 현황

재해 취약성과 관련하여 UNDP(2005)는 민감도(Sensitivity)

와 적응능력(Adaptation Capacity)의 함수로 정의하였으며,

Eq.(1)과 같이 나타내었다. 또한 UN(2005)에서는 재해 위험

경감과 대응 문화의 촉진의 출발점은 재난과 재해에 대한

물리, 사회, 경제, 환경적 취약성의 이해라고 주장하며 취

약성 지표(indicator)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취약성(Vulnerability) = f (민감도, 적응능력) (1)

홍수에 대한 취약성은 홍수에 의한 영향 민감성을 평가

할 수 있으며 홍수 방어 능력의 부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수해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Expose), 민감도, 적응능력의 함수를 이용해 Eq.(2)와

같이 취약성 평가를 하고 있다.

취약성 평가 = f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2)

기후사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통해 취약한 시설물을 파악할 수 있고, 이

그림 1. 분석모형 및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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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시설물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그러나

출현빈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상기상의 경우, 기상이변에

대한 취약성 또는 취약지구 등의 주체영역이 모호하기 때

문에 기상재해에 그대로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이상기상에

대한 취약성 또는 취약지구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취

약유형을 도출하여 이를 구조적·비구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우리나라의 경

우 특정유형의 재해취약지역에서 유사한 인명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유형별로 보면 하천범람, 하천급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파도 휩쓸림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요약 정리해 보면 Table 1과 같다(소방

방재청, 2013).

2.2 재해 취약지역관리 실태

우리나라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취약지역에 대

하여 관리 전담제 실시, 유형별 맞춤형 피해예방 대책 추

진, 취약지역 주민통제 제도 운영, 신속한 재난정보 수집

전파체계 구축 운영 및 주민 안전의식 고취 등을 위한 홍

보강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소방방재청, 2013).

첫째, 취약지역별 관리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명

피해 위험지역 순찰, 출입통제, 주민대피 유도 등 현장 활

동을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사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

고 있다.

둘째, 취약지역 유형별 맞춤형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하

고 있는데, 하천급류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산

간계곡 지역을「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돌발성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이와 함께 하천범람, 침수, 산사태, 급

경사지 붕괴 등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셋째, 취약지역 주민통제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 예견 시 위험구역을 설

정하고 출입통제, 대피명령, 강제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인

명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신속한 재난정보 수집·전파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예·경보시설을 점검하고 사용이 불가한 시설

은 보수를 실시하여 상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시스템을 활용, 산사태 위험

지역 관리 및 현장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합동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재해취약지역, 돌발성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및

외지인 등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유선방송, 홈페이

지, 지역신문, 현수막, 마을앰프 등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하

여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3. 인명피해 사례와 취약지역 관리의 문제점

3.1 재해 취약지역 인명피해와 사례분석

우리나라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하여 발생되는

극한 호우사상으로 인하여 매년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되

고 있다. 우리나라의 호우사상은 국지적이며 돌발적으로 발

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마다 지형, 사회, 경제 등과

같은 여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홍수피해는 지역별로 피해

규모 및 빈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20년

간(1992~2011) 여름철에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575명이 발생하였는데 피해 유형을 보면 Table 2와 같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피해유형을 분석해 보면 Fig. 2와 같이

하천범람(47%), 급경사지 붕괴(25%), 노후시설물 붕괴 순

으로 발생하였다.

한편, Table 3과 같이 최근 3년간(2010~2012) 여름철에

168명의 인명피해(자연재해 102명, 안전사고 66명)가 발생

하였는데, 2010년부터는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재해취약지

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표 1. 자연재해 취약지역 유형과 내용

취약지역 유형  내 용

하천범람 
제방이 설치되지 않고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하천변 저지대·유원지(야영장), 통수단면이 부족한 다경간 암거 또는 병

목구간에 경간장 협소 교량 등이 설치된 하천(배수로)변 마을

하천급류 마을 또는 농사용 진입로로 이용되는 세월교, 징검다리, 낙차보 등 하천 시설물,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교량 및 하상도로 등

산사태 임도 개설로 우수가 집중되는 계곡(소하천 등) 접한 마을(주택) 및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사태 위험 지역 직 하류 주택 등

급경사지 붕괴 우기 시 지하수 용출 또는 낙석·법면유실, 배부름, 침하 등 변형현상이 발생하는 절개지와 접한 주택·공장 등

파도 휩쓸림
풍랑·해일발생시 파도가 덮칠 위험이 있는 해안지역 중 주민·관광객 등이 많이 이용하는 방파제, 갯바위, 선착장, 해

안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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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발생한 바 있었다(소방방재청, 2013). 특히, 자연재

해로 인한 피해 102명중 62명(61%)이 급경사지 붕괴에 의

한 피해로, 인명피해 유형이 과거(하천범람에 의한 급류·침

수피해)와 달리 급경사지 붕괴 및 강풍(비산물 타격)에 의

한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

사고 66명중 46명(70%)이 물이 불어난 하천에 진입(횡단,

실족, 수영 등) 또는 논물 정비(실족)중 급류에 휩쓸린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사전예방이 가능한 후진적 인명사

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

급하다. 

하천범람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보면

2011년 7월 27일 △△시 소재 △△마을을 관류하는 소하

천에 설치된 통수단면이 부족한 2경간 암거에서 통수능력을

초과한 유수가 일시에 유입되면서 마을진입도로로 범람한

급류에 휩쓸려 주민 1명이 사망하였으며, 제방이 설치되

지 않는 미 개수 하천변에 하천기본계획상의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곳에 형성된 마을 또는 주택피해로 인해 ○○군

소재 ○○소하천 및 △△소하천 범람으로 하천변 주택 2

동이 급류에 유실되면서 거주자 2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과거 하천범람에 의한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제방 숭상 등 하천정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재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는 ○○시 소재 ○○천 범람으로 ○○동 등

시가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주택에서 사전에 대피하지

못한 주민 3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하천급류에 의한 돌발성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로는

강우 시 물에 잠기는 세월교·징검다리,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교량과 마을 진입 또는 영농행위 등을 위해 차량·농기계·

지역주민 통행로로 이용되는 취입보와 하천에 설치된 하

상도로 및 주차장, 침수위험이 높은 제방겸용 도로에서 인

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2010년 8월 10일 ○○구 소재 ○○천

하상도로를 주행하는 차량(7대)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

수되면서 대피하지 못한 운전자 1명 사망한 사례가 있었

다. 그리고 계획홍수위 보다 낮게 하천(계곡)변에 형성된

유원지, 야영장 등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도 재해 취

약지역인데, 2006년 7월 15일 △△군 소재 △△야영장에

서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이 야영장으로 유입되면서 피서

객 2명이 차량(2대)과 함께 급류에 휩쓸려 사망사고가 발

생하였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과 인접하여 주택, 팬션, 음식점 등이 형성되

어 산사태 발생 시 매몰·유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2011년 7월 27일 ○○구 소재 ○○산 및 △△시 소재 △△산

산사태로 발생한 토석류에 의해 하류지역 주택·펜션이 매

몰되면서 거주자 29명 사망하기도 하였다. 또한 임도 개설로

우수가 집중되는 계곡과 연접한 산기슭 주택 및 계곡 연장

선이 하류마을을 관류하는 소하천(배수로)가 접한 마을(주택)

피해를 들 수 있는데, 2011년 7월 9일 ○○시 소재 ○○산

임도개설 구역 성토사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서 발생한

토석류가 계곡을 따라 하류지역 마을을 관류하는 소하천

표 2. 지난 20년간(1992-2011) 여름철 자연재해 인명피해 현황                                                                      (단위: 명)

계

하천 범람 급경사지 붕괴 풍랑·해일
건물

붕괴

축대

붕괴
감전

강풍

(비산물)
낙뢰 기타급 류

휩쓸림
침수 산사태 절개지

선박

침몰

파도

휩쓸림 등

1,575 685 56 368 24 145 71 73 25 37 17 15 59

※출처: 소방방재청 내부자료(*기타: 저류지 붕괴(매몰), 낙석·추락·맨홀 빠짐, 간판전도 등)

그림 2. 지난 20년간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현황분석

표 3. 최근 3년간(2010~2013년) 인명피해 발생 유형

구분

자연재해 개인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계
급경사지 하천범람 강풍

(비산물)

저수지

붕괴

주택

붕괴

축대

붕괴

맨홀

빠짐
계

하천구역내 배수로

(실족)

낚시

(실족)

선박

(실족)
공사장추락감전

산사태절개지 급류 침수 횡단 실족 수영

계 102 55 7 14 7 11 3 1 3 1 66 24 6 4 12 1 4 5 8 2

2010년 14 1 4 6 3 13 6 3 3 1

2011년 78 52 5 10 7 3 1 39 15 3 4 7 1 4 3 1 1

2012년 10 2 2 5 1 14 3 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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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입, 소하천 주변 주택 등 건물을 덮쳐 4명 사망하였다.

급경사지 붕괴우려 취약지역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되는 지역 중 주택 및 도로와 연접

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우기 시 지하수

용출 또는 사면 변형(낙석·토사유실, 배부름, 침하 등) 현

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의 직 하부에 주택(공장 등)이

위치하여 사면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2011년

7월 27일 △△시 소재 급경사지 붕괴로 발생한 토석류에

의해 공장 1동이 유실 되면서 근로자 4명이 사망하였으며,

2011년 7월 10일 □□시 소재 묘지 석축 전도에 의한 추가

붕괴로 발생된 토석류에 의해 하류에 위치한 사찰 부속건

물이 매몰되면서 거주자 2명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

께 철도 및 도로 비탈면에서 우기 시 지하수가 용출되거나

낙석·토사유실, 침하 배부름 등의 변형현상이 관측된 지점과

접한 곳에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시설 이 있는 지역에서도

토석류 매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저수지 제방 붕괴우려 취약지역으로는『저

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에 의거 관리되

고 있는 저수지중 직하류에 마을(주택) 형성된 지역과 골

프장 저류지 등이 직하류에 위치하여 제방 붕괴 시 수몰

또는 유실에 의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주택 등이 해당되

는데, 2010년 7월 24일 ○○군 소재 골프장 저류지 제방붕

괴로 하류 주택 2동이 유실 되면서 거주자 2명 사망, 1명

실종되기도 하였다(소방방재청, 2013).

3.2 자연 재해취약지역의 문제점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발과 과거

기록을 경신하는 폭우 등으로 인해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

한 인명 피해 요인이 점증하고 있는데, 먼저 자연재해 취

약지역 관리의 문제점과 관련한 구조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방재 시설물의 취약성이다.

대표적인 방재시설물로는 하천, 도로 저수지 등의 사회

기반시설이 있는데 하천정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 통

수단면이 부족한 하천 또는 다경간 암거 및 교량 구조물,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고량과 세월교, 징검다리 및 하천변

에 설치된 하상도로와 주차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종종 발

생하고 있다. 또한 산사태 우려지역과 인접한 인가와 급경

사지 붕괴우려지역, 노후 저수지와 제방도 재해에 취약하

다. 최근 10년간(‘02-’11년)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 684명

중 26%인 177명이 급경사지 붕괴 또는 산사태에 의해 발

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 14,278개소 중 8,352개소(58%)가

6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저수지, 댐 등의 관리 주체가 국토부, 농림축

산부, 지자체 등에 분산되어 유기적인 통합관리가 되지 않

고 있다(국무총리실, 2011).

둘째, 도시 배수 체계의 부적정이다.

대부분의 도시내 하수관거가 오수처리 중심으로 계획

및 설치되어 우수 관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수관거의

설계 기준이 5-10년 빈도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는

집중 강우가 내릴 경우 도심 침수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심화 및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서울의 경우 1962년 7.8%에서 2010년 48%로 증가함에 따라

우수의 단기 유출량 증대가 저지대 침수 피해를 가중시키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국무총리

실, 2011).

셋째, 지하공간 수방기준의 미비이다.

도심지에 건축되는 대부부의 대규모·고층 건축물은 지

하공간이 상업시설, 복합공간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 물이 지하공간으로 일시에 유

입되어 재해에 취약한데, 2010년 서울에서 약 3만 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2011년 수도권 집중호우 때에는 지

하층에서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한 근무자가 익사사고로 목

숨을 앗아간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

야 한다. 또한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전체 침수주택 중 반

지하 주거시설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데, 2010년 9월 21일에 서울에서만 29,891세대의 침수피해

가 있었다(국무총리실, 2011).

넷째, 재해에 취약한 도시 공간 구조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증가와 함께 각종 도

시개발로 인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하천저지대의

개발에 따른 하천 계획 홍수위 보다 낮은 지형이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현상이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중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재시설물의

노후화 및 용량 부족 그리고 도심의 대형 지하공간 개발

등으로 재해에 취약한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은 자연재해 취약지역 관리의 문제점과 관련한 비

구조적 요인이다.

첫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미흡이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현재 풍수해를 대상으로 지방자

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우리나라 자연재해 예방분야의 최상

위 방재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서는 시설물 위주의 점적인 대책으로 도시계획과

연계가 되지 못해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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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유형별 적용할 수 있는 표준기법의 부재로 인해 지자

체에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며 농촌·도시지역 등 거주인구

밀도 반영없이 차별화되지 못한 대책수립은 물론 지역특성을

무시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또한 개별시설물 중심과 풍

수해 원인별로 위험평가가 이루어져 시설물간의 관계성이

무시되고 있으며 토지이용 측면의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나

지침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하천재해의 경우 교량,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안전성 위주로 조사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하므로 주변지역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부족과 이상 강우 등으로 인한 잠재 위험 요인 고려 부족

등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소방방재청, 2013).

둘째, 기상 예보의 취약 및 예·경보 시설의 부족이 문제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위험기상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산사태와 사회기반시설 피해가 다양화·대형화 추세인데

시간당 30 mm이상 집중호우가 1980년대 44회, 90년대 52

회, 2000년대 66회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 사례로는 2011

년 7.26-28(3일간) 서울에 비가 588 mm내려 연강수량의

30-45%를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 46명(사망 18,

실종 2, 부상 26), 건물침수 25,346동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기상예보 시스템간 연계 부족 등으로 위험

기상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였고,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별 위험기상 도달 2-3시간 전에 감시·예측을 위한 입

체적 관측망 부족 등 기상예보의 취약점이 내재되어 있다

(국무총리실, 2011). 또한, 자동 예·경보 시설, 자동 음성통

보 등 재해예·경보 시설이 ‘96-’06년까지는 국고 지원으로

추진되었으나, ‘07년부터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어 전액

지방예산의 투자로 인해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예·

경보 시설에 대한 확충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

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자주방재 역량의 부족이다.

압축적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라 축적된 위험요인들이

압축적인 형태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은 사회

의 위험이 문제 있는 외부집단 또는 타자(the other)에 의해

야기된다는 막연한 관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타자의 논

리는 외부의 타자를 문제가 있는 사악한 집단으로 결합시켜,

자신은 그 위험에 책임이 없으며 이에 따라 자신은 위험으

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자아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메

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인에게는

사전 예방을 어렵게 하는 안전 불감증과 사후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하는데, 우리는 1998년 지리산 호우피해에

대표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2008년에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국민안전 의식 및 사회 안전실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소방방재청, 2009).

넷째, 예방 방재기능의 미흡이다.

국가방재 예산에서 예방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경우 34.9%로 일본의 87.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소방방재청,

2007)의 또 다른 연구결과는 재해예방투자가 사후복구에

비해 10배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2000-2020

년 용인지역 홍수재해 예방대책의 경제성 분석(국립재난

안전연구원)에서 나타난 경제적 효율성은 물론 이를 통해

지킬 수 있는 인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 비할 바 아니다(소

방방재청, 2009).

4.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자연재해 취약지역은 태풍, 호우 등 기상재해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부분의

인명피해 사례지역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자연

재해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재해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구조적·비구조적으로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4.1 구조적 대책

구조적 대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홍수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유출량을 감소코자 댐을 건설하거나 하

천정비, 우수유출 억제시설의 설치 및 기타 구조물을 이용

한 재해저감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방법이 있으

나, 본 논문에서는 방재시설물 보강, 도시배수 체계의 확립,

지하공간 수방기준 강화, 무재해 도시 건설 필요 등에 대

해서 제시하였다.

첫째, 방재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하천 제방 등 방재시설물은 1960-70년대에

설치되어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위험이 높으므로 하천 제

방을 비롯한 교량 등 위험 구조물에 대해 조기 정비가 추

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세천, 소교량, 낙차공 등 소규모

재해 유발 시설물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방하

천의 경우 홍수에 안전한 제방비율이 60%로 국가하천에

비해 홍수방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지방하천의

정비율 제고가 시급하다(국무총리실, 2011). 또한 지방하

천에 대해서 통상 50-80년의 설계빈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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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등 지방하천 주요 구간은 100년 이상의 설계빈도를

적용하는 등 빈도적용 기준의 세부화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저수지, 댐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함께

노후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이 추진되어야 하며, 산사태 취

약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우려 지역의 정비도 조속히 추진

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 배수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

도시의 배수는 하수관거에 의해 좌우되며 그중 오수처

리보다 우수 처리시설에 대한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와 함께 기후변화 등의 새로운 강우패턴을 반영하여 강우

확률 변수를 종전의 5-10년 빈도에서 10-3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여 하수관거의 시설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 내 첨두홍수량 저류를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

한 우수저류시설의 확충, 도시 내 빗물침투시설 및 대도심

빗물 배수터널의 확충, 빗물 저류조 설치 확대, 빗물 펌프

장의 확충 등을 통해 도시 배수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지하공간에 대한 수방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시가지 침수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각종

방재시설의 설치와 함께 안전한 대피로가 확보되도록 하

여야 한다. 하천변 저지대의 침수 위험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예상 분석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수방기준의 수립과

공사중 침수피해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의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이 필수불가결하며,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 대상을 민간 건축물 및 지하 주차장 등까지 확대 적

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심 지하공간의 상업시설, 복합공

간 등의 침수사고 방지를 위해 연면적 1만 m2 이상의 건축

물을 건축할 경우 지하출입로(차량 통행로 포함)에 빗물

차단막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국무총리실, 2011).

넷째, 재해에 강한 무재해(Disaster Free City) 방재도시가

건설되어야 한다.

모든 도시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자연재해 피해 잠재

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도시의 치수안전도

등을 분석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홍수 및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책적 요인, 시설적 요인 등을 종합한 자연

재해 피해지표를 개발하여 재해에 강한 무재해 방재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물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건전한 수환경을

확보코자 저류 및 침투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자연과

조화된 구조물적 대책의 방재기준을 강화하며 비구조물적

인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IT기술을 활용한 도시통

합 방재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국토연구원, 2006).

4.2 비구조적 대책

기존 방재시설물에 대한 보강, 도시배수체계의 정비 등을

통한 구조적 대책만으로는 재해피해를 경감시키는데 한계

가 있음을 인식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비구조적 재해대비

능력 향상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내실화,

예보기술의 정확도 향상, 자주방재 역량 제고 및 방재연구

역량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실화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자연재해 예방분야의 최상위

방재계획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명칭을 풍

수해 저감종합계획 보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변

경하여 자연재해대책법상 모든 자연재해를 총 망라한 계

획이 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점적인 계획을 탈피한 면적이고 입체적인 재

해경감대책이 수립되도록 실효성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해유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며 모든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잠재적 위험 요소 등을 상세하게 검토·분석

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예보기술의 정확도 향상 및 재해 예·경보시스템의

확충이 요구된다.

예보기술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상관측의

입체적 관측망의 확대구축이 절실하고, 기상예측용 슈퍼

컴퓨터가 확대 도입되어 하는데, 슈퍼컴퓨터 도입현황에서

미국이 277대, 중국과 일본이 각각 21대와 16대인 것에 비해

한국은 2대로 약 0.4%의 비중을 차지하며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이와 함께 기상이변 대응을 위한 기상연구소의 2010

년도 R&D 예산이 우리나라가 169억 원이며 미국이 3,451억

원, 일본도 391억 원으로 우리의 21배, 2.3배 수준으로 매

우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확대 투자가 필요하다(현대경제

연구원, 2010). 그리고 산간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행락객

이 많은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재해 예·경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자동경보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등의 추가 설

치가 시급하다.

셋째, 자주 방재역량의 강화이다.

2011년 여름철 호우기간 중 인명사고 117명(자연재해 63,

안전사고 57)이 발생한 것을 원인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하

천횡단, 논물관리, 갯바위 낚시행위 등 개인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전통제와 홍보부

족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차원의 재난홍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국무총리실, 2011). 방

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방송의 내실화, 홍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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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제작 및 보급 등이 필요하지만 평상시부터 재해의 위

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체계

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예방 방재의 실현을 위한 방재연구 역량이 강화되

어야 한다.

재해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후약

방문이 아닌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방

재에 대한 조사 연구와 방재 기능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방재기술에 대한 학술 조사와 연구 및 관련 기술의

개발과 함께 방재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예방 방재의 실현을 위한 방재분야 R&D의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5. 결 론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최근의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과거에 안전했던 지역이 새로운 자연재해 취약지역으로

바뀌면서 각종 재해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유발요인이

증가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1992~2011)

여름철에 발생한 자연재해 인명피해 현황과 취약지역별

인명피해 사례분석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구조

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양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인명피해 최

소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는 ① 방재시설물에 대한 보강

② 도시배수체계의 확립 ③ 지하공간에 대한 수방기준의

강화 ④ 재해에 강한 무재해 방재도시 건설을 언급하였고,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①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내실화 ② 예보기술의 정확도 향상 및 재해 예·경보시스템

의 확충 ③ 자주방재역량 강화 ④ 예방방재 실현을 위한

방재연구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각종 자연재해의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는 취약지역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방안이므로 자연재해

취약 유형을 더욱 상세하게 분류하고 재해 유형별 예상피

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므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 4와 같이 재해취약지역의 세

부 재해 유형별 지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

인 재해저감대책을 시행하여 주길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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